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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호   < > ( 11322 , 2012.2.17.)※ 

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1 ( ) 6 중략. ( )

     제 조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2 ( ) ㆍ ① 

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년 이내에 보유하고2  

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중략. ( )




